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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과  선 의 우대ㆍ감 의 준 및 방법( 7조 10항 )

1. 가  부여항목 

가. 종평가 결과가 우수등 인 연구개발과 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

실시한 앙행  장에게 새 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종

평가 후 2 간  평가 수  5％ 이내 가  부여 

나. 근 3  이내에 국내외 과학 술논 색인지수(Science Citation Index) 

논 에 고한 실 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

 평가 수  3％ 이내 가  부여 

다. 근 3  이내에 약한 연구개발과  약 시 보안과  분  연

구개발과  연구책임자가 새 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 평

가 수  3％ 이내 가  부여 

라. 근 3  이내에 술실시계약  체결하여 징수한 술료 액이 2천만원  

이상이거나, 같  간 내에 2건 이상  술이  실 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

새 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 평가 수  3% 이내 가  부여

마. 근 3  이내에 17조 9항에 라 포상  받  연구자가 새 운 연구개

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  평가 수  3퍼 트 이내 가  부여

바. 근 3  이내에 과학 술 분야  훈장, 포장, 통  창 또는 통 상

 수상한 연구자가 새 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 평가 수

 3퍼 트 이내 가  부여

2. 감  부여항목 

가. 근 3  이내에 31조 3항에 라 연구부 행  단 어 약이 해

약  연구개발과  연구책임자가 새 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

 평가 수  10％ 이내 감  부여  

나. 종평가 결과가 하 등 (상 평가 시 하  10％ 등 , 평가 시 만

50％ 이하)인 연구개발과 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앙

행  장에게 새 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종평가 후 2

간  평가 수  5％ 이내 감  부여 

다. 연구개발과   후 당한 사  없이 약  포 한 경 이 있는 연구책

임자나 업  경우에는 약 포  후 3 간  평가 수  5％ 이내  

감  부여

라. 연구개발과  연구수행  연구를 포 한 경 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업

 경우에는 연구 포  후 3 간  평가 수  5％ 이내  감  부여 

마. 종평가 결과가 하 등 (상 평가 시 하  30％등 , 평가 시 만

 60％ 이하)인 연구개발과 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앙행

 장에게 새 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하는 경우, 종평가 후 2 간 

 평가 수  3％ 이내 감  부여 

바. 「하도 거래 공 에 한 법 」  근 3  이내에 상습  반한 

업이 연구개발과 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반 사실이 같  법 26조

에 른 공 거래 원회 부터 계 행  장에  통보 등  통하여 

인  경우,  평가 수  5% 이내 감  부여

사. 그 밖에 앙행  장이 하는 경우 


